
제4장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

가.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

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·

소기업

○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·5종 사업장(예산 여

건에 따라 1~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)

※ 「부가가치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

설(보일러, 냉온수기, 건조시설 등)을 운영하는 자,「중소기업협동조합

법」제3조에 따른 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

는 제품에 필요한 원·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

운영하는 자,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

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(중소기업에 한함), 「비료관리법」제2조제3호의

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「농업협동조합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지

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

 (우선지원)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(지자체 사

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)

◇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

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

○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

○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(먼지, SOx, NOx), 특정대기유해물질 배

출 사업장

○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

○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

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

○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대기관

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

○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

○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



○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

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

○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

출기준을 적용받아,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

요한 사업장 등

 지원제외 대상

○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

○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(중앙, 지방)로

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(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

지원 불가)

 보조금 지원조건

○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

여야 함
    

○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

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

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

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(www.greenlink.or.kr, 이하 “IoT 관

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


